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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과세 과표현실화와 지방재정 개선방안

유 경 문
서경 학교 교수

Ⅰ. 머 리 말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오래 

부터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 계, 납세

자 등 여러 이해 당사자간에 다양한 논의

와 주장이 있었으나 그 실 이 미진하 으

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의 부동산의 가격이 

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요한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

히 사회구성원간의 사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만큼 이해 

당사자간의 이해 계가 복잡함을 의미하기

*본 내용은 유경문, 이필우, 이선성 외 2인이 공

동연구한 강남구청연구용역보고서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한 연구」, 한국납세자

연합회, 2003. 2., 내용  “보유과세 강화 방안”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도 한다. 

부동산을 심으로한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증가와 

한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와 련하여서는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부(富)의 재분배 문제와 한 계가 있

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유과세를 표

하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

가 지방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수입의 요

한 원천으로써 지방재정과도 한 계

가 있다.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다양한 

에서 논의 될 수 있으나 본 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상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심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문제의 에서 다루

기로 한다.

Ⅱ. 왜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가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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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상이 되나   

과세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서 편의상 과

세 상이 재산인가 소득인가 는 소비인

가에 따라서 재산과세, 소득과세, 그리고 

소비과세로 나 기도 한다. 이  재산과세

는 재산의 보유에 련된 조세를 ‘보유(과)

세’라 하며 재산의 거래  이 에 련된 

조세를 거래과세 는 이 과세라 한다.

한편 과세표 (tax base; 간단히는 ‘과

표’)이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용되는 

과세 상을 말한다. 과표는 과세 상으로서 

조세에 따라서 가격, 물건, 수량, 무게 등 

일정한 크기로 표 된다. 같은 세율이 용

되더라도 과세표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

부담액도 다르게 결정됨으로 세율 못지 

않게 요하다. 부동산의 과세표 (이하, 

“과표”라 함)은 과세를 한「기 가격」으

로서 과세 상물건의 가치를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하여 결정․고

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부동산의 과세표 은 과세평가의 

비 실성으로 말미암아 실제가치보다 낮게 

평가됨으로 이를 시가수 으로 상향시키는 

것을 ‘과세표 의 실화(간단히는 ‘과표

실화’)라고 한다. 즉, 부동산의 과세표 과 

시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과표 액

이 시가(공시지가)에 얼마나 근되었는가

를 나타내는 것이 과표 실화율이라 하며,  

[과표 액÷시가(공시지가)] 로 나타낸다. 

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 상인 건

물과 종합토지세의 과세 상인 토지에  

한 과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지 못

하고 시가에 비하여 과세표 은 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재산(부동산)소유 계층이 상

 우 되고 있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

능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키기 하여 

지방재정의 건 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의 확충이 으로 요구되고 있으

나 지방세의 요한 재원인 부동산의 과세

표 이 비 실 으로 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보유세로 부터의 지방세 수입이 작아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한 지방재정재원 

조달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가 되고 있다. 

Ⅲ. 행 보유과세 

(재산세․종합토지세) 황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  부동산 과세

부분은 성격상 보유과세와 거래(취득․양

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보유과세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

세, 사업소세재산할, 자동차세가 있으며, 거

래과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이 있다.

재산의 보유와 련된 재산세는 토지와 건

물을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토지에 해

서는 종합토지세가 건물에 해서는 재산세

가 과세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형태에 따른 

조세의 세목을 열거하면 〈표-1〉과 같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지방세  재산세는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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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래 형 태 과세주체  세       목

부동산의 취득
국  세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인지세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부동산의 보유
국  세

 부가가치세(부동산임 업), 소득세(부동산임 소득),   

 법인세(법인의 임 소득)

지방세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부동산의 양도
국  세  소득세(양도소득), 법인세(양도차익), 부가가치세(매매업)

지방세  주민세

〈표-1〉 부동산 거래형태에 따른 조세의 체계

연 도
지방세

총  계

부동산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

취득세 등록세 소계 비율
종  합

토지세
재산세

도  시

계획세

공 동

시설세
소계 비율

1997년 18,406 3,319 4,257 7,576 41.2 1,279 577 731 268 2,855 15.5

1998년 17,150 2,480 3,388 5,868 34.2 1,199 641 752 301 2,893 16.9

1999년 18,586 3,065 4,327 7,392 39.7 1,242 670 785 316 3,013 16.2

2000년 20,601 3,148 4,528 7,676 37.2 1,282 728 815 341 3,166 15.3

2001년 26,665 3,783 5,587 9,370 35.1 1,365 763 851 351 3,330 12.4

주：지방세 총계：부동산거래세+부동산보유세+기타세목  %：지방세 총징수세액 비 비율임. 

자료：한국조세연구원 ｢조세 련 통계자료집｣ 한국조세연구원. p. 283～299.

      행정자치부｢지방세정연감｣ 2002. p. 28～30.

〈표-2〉 연도별 지방세 비 거래세․보유세 징수 황( 국)

(단 ：십억원)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과세 상으로 하고, 

토지에 하여는 종합토지세로 하여 매년 

6월1일을 과세기 일로 하여 과세기 일에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기  단체장인 시․

군․구가 부과하는 재산 보유세이다. 

〈표-2〉는 최근 5년간의 지방세  거

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의 연도별 징수 황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우리나라 지방세 징수 총

액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

는 비 은 지방세 체에서 압도 인 지

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취득세와 등록세

는 총 징수액  약 35%～41%에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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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가

표  액
=

신축건물

기 가액
×
구조

지수
×

용도

지수
×

치

지수
×㎡ ×

경과연수별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그림-1〉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  산정방식

있다. 반면, 보유세  주요세목인 재산세 

약 4%, 종합토지세 약 7% 기타 부동산 보

유에 따른 부가세의 합계는 약13% 수 에 

불과하여 보유과세의 비 이 1997년을 기

연도로 할 경우 2001년은 약 3% 포인트 

감소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비 이 차 감

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 보유과세의 비 이 미미한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나 실 으로 조세

항을 감안할 때 조세체계의 구조조정이 

단기 으로 어렵다고 할 때 부동산의 취

득과 련하여 거래과세의 문제 을 개선

하고 부동산의 보유와 련하여 보유과세

의 과세표 을 실화하는 데 을 두

어야 한다. 

1. 재산세(건물분)

1) 과세표   세율

재산세는 시, 군, 구에 소재하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하여 부과하는 세목이

다.  체 지방세  선박  항공기와 련

한 비율은 0.04～0.05%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이고, 부분 건축물분 재산세가 차지

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   세율은 건물의 재산

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시가표 액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제2항) 세율은 

진세율 구조로 하여 6단계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0.3%～ 7%의 다단계 세율 구조

를 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 건물 과세시가표 의 산출체계를 

알아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의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  

산정방식은 행정자치부에서 신축건물기

가액을 결정한 후 여기에 건물의 구조지수, 

용도지수, 치지수, ㎡를 곱하고 건물재건

축가격에 해당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후 부과 상물건의 규모 는 특수부

시설 등을 참작한 가감산특례율을 용

하여 계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건물가격 형성에 미치는 요

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구조라 하더라

도 획일 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등을 고려 할 때 시가 비 건물

의 과표 실화율을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 신축건물기 가액

행정자치부가 매년 기 가액을 결정고시 

하고 있는데 기 물건으로 정한 철근콘크

리트 구조를 가진 슬라 지붕 아 트의 ㎡

당 건축하는 데 소요되는 신축비용을 기

으로 하고 있다.

기 가액은 건설교통부의 아 트 분양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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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연수별 잔가율 = 1 - 매년상각율 × 경과연수

〈그림-2〉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정방식

최고가격과 조달청, 주택공사, 국민은행, 한

국감정원 등에 신축가격을 조회하여 이를 

참고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각 자치단

체의 재정수요 측면을 고려하여 해마다 일

정비율을 용하여 ㎡당 기 가액을 결정

고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당 신

축건물기 가액을 결정하고 과세지침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시장, 군

수가 가격의 5% 범  내에서 탄력 으로 

가감하여 기 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시가표 액의 결

정권이 시장, 군수에게 주어져 있으나 실제

로는 행정자치부가 건물과세시가표 액 조

정 지침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일선 시, 

군, 구청장이 재산세 과세표 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 가

격을 달리 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지침에 따라 국 공통의 과표결정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실이다.

  

나. 구조지수, 용도지수, 치지수

구조지수는 건축물의 주된 재료와 기둥

에 의해 8등 으로 분류되며, 용도지수는 

사용용도에 따른 건물의 수익성을 기 로 

하여 7등 으로, 치지수는 과세 상 건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 으로 하여 

26등 으로 하여 일정비율 지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있다.

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축물이 신축된 후 노후된 정도에 따라 

건물가치를 감해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러

한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건물 재건축가격

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인데 건물의 구조 

 용도별로 내구연수  내구연수 경과시 

잔존가액비율을 정한 후 감가상각율을 내

구연수로 나  값을 매년 건물의 감가상각

율로 하며 내구연수가 경과된 건물은 그 

건물의 내구연수 최종연도의 잔가율로 정

한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산정방식은 〈그림-

2〉와 같다.

라. 가감산특례

건물의 규모, 형태, 치, 특수부 설비, 

연면  등에 하여 각 요인별로 가산율 

는 감산율을 정하여 해당 건물에 용하

는 것을 말한다.

2) 건물분 재산세 부담율

〈표-3〉연도별 건물분 재산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 %로 

상당히 미미한 수 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건물분 재산세는 다른 재산 련 세목과 비

교해 볼 때도 세수 비 이 상당히 낮게 나

타난다. 2001년도 지방세 세수구조를 보면 

총세입 26조 6,649억원  취득세 3조 7,829

억원 14.19%, 등록세 5조 5,866억원으로 

20.95%로서 취득․등록세가 35.14%를 차

지하고 있다. 건물분 재산세는 7,632억원으

로 약 3%를 차지하여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약 5～7배의 차이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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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지방세 규모

 (A)

재산세 규모 구성비

계(B) 건물분(C) 기타(D) (B/A) (D/A)

1997년 184,057 5,770 5,678 92 3.1 0.05

1998년 171,497 6,406 6,314 92 3.7 0.05

1999년 185,862 6,699 6,617 82 3.6 0.04

2000년 206,006 7,278 7,198 80 3.5 0.04

2001년 266,649 7,632 7,546 86 2.9 0.03

주：기타는 항공기  선박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1998～2002)

〈표-3〉 연도별 건물분 재산세 세수규모( 국)

(단 ：억원. %)

평균 건설교통부 한국감정원 주택공사

589천원/㎡ 555 580 63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 1가구당 용면  85㎡이하 15층 아 트 

기 으로 건축 련 기 에 의견 조회한 

결과임.

〈표-4〉 행 신축건물 기 가액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건물분 재산세 세부

담의 비 이 낮은 것은 과표가 낮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 이 낮은 요한 

원인은 신축 건물기 가액 결정에 있다. 

재 건물의 기 가액 결정은 철근콘크리트 

슬라  주택인 아 트의 원가 구성요인을 

악하여 결정하는 데 원가 구성요인이란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이윤 등을 말하

는데 이  이윤을 제외한 순수한 재조달 

원가에다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기 가액이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기 가액을 결정고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 가액은 건설교통

부의 아 트 분양 최고가격과 조달청, 주택

공사,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등에 신축가격

을 조회하여 이를 참고하고 소비자물가 상

승률과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측면을 고

려하여 해마다 일정비율을 용하여 ㎡당 

기 가액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3～1997년 동안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건물과표 실화 추진계획은 없

었으나 보유과세 강화차원에서 약간폭의 

인상 조정을 하 다. 그리고 1998～’02년 

동안에는 IMF 리체계하에서 경제여건 등

을 감안, 최근 5년간 동결 내지 소폭인상 

조정 하 다. 

행 건물과표의 실화율은 신축건물 

기 가액을 기 으로 실화율을 악하고 

있으나, 실제 신축비용은 의견조회 기 별

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한

국감정원 가격자료로 건물과표 실화율을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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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별 ’93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기 가액

(증가율, %)

133

-

150

(3.3)

160

(6.7)

160

-

165

(3.1)

165

-

165

-

170

(3.0)

신축가액

(기 가액의 

비율, %)

271

(49.1)

412

(36.4)

485

(32.9)

516

(31.0)

547

(30.2)

544

(30.3)

589

(28.0)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5〉신축건물기 가액 결정 황

(단  : 천원, ㎡)

구분
건교부

가격자료

건교부+한국감정원

가격자료

건교부+한국감정원+주택공사 

가격자료

실화율 30.6% 30% 28.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6〉 건물분 과표 실화율

분석할 경우 30% 수 이나 주택공사 가격

자료까지 고려할 때에는 28.9% 수 이다. 

부동산가격(시가)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한 시가나 과세표 을 구성하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건물만의 시

가를 체 부동산 가격에서 배분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렵다. 즉, 건물가격 형

성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

구조라고 하더라도 획일 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시가 비 건물과표 실화율을 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유사한 공동주택가격(  : 국세

청기 시가) 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세부담이 재산가치 구성(토지와 건

물과표 비 )에 따라 그 부담이 차이가 발

생한다.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기

가액 인상율은 1999년 160,000원이었으나 

2003년에는 170,000원으로 약 5년간 6.25% 

증가하고 있다.

건물분 기 가액 증가가 미미한 것은 건

물분 재산세 기 가액에 반 되는 비율이 

낮아 차 과표 실화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서 세부담이 차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표 실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재

정수용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건물분 재산세 시가표 액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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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액

세목
계

3만원

이 하

3～5만원

이 하

5～10만원

이 하

10～50만원

이 하

50만원

 과

재 산 세

(주    택)
11,525

7,457

(64.7)

2,707

(23.6)

627

(5.4)

512

(4.5)

222

(1.9)

재 산 세

(일반건물)
6,210

4,722

(76.0)

537

(8.6)

433

(7.0)

322

(5.2)

196

(3.2)

종합토지세 15,276
11,262

(73.7)

1,425

(9.4)

1,275

(8.3)

1,065

(7.0)

249

(1.6)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7〉 건물분 재산세액별 납세자 분포 황 (’02년 기 )

(단  : 천건/%)

구  분 서울 강남구 치동 서울 성동구 응 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국세청기 시가

건물과표

재산세액

토지과표

종합토지세

과표 합계

총 세 액

245,000천원

 14,859천원

     44천원

 15,970천원

     31천원

 30,829천원

     75천원

(100)

(100)

(100)

234,500천원

 20,198천원

     63천원

 11,788천원

     23천원

 31,996천원

     86천원

(136)

(143)

(115)

236,000천원

 31,704천원

    260천원

 18,683천원

     37천원

 50,387천원

    297천원

(213)

(590)

(396)

※ 종합토지세 부담은 비교  유사한 수 으로 부담하고 있음에 비하여 유사한 시가(  : 국세

청기 시가) 비 재산세부담은 경기도 산본동 소재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치동에 비하

여 약 6배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표-8〉 공동주택에 한 국세청기 시가 비 재산세․종합토지세 부담 비교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에도 상당

한 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기 가액을 

170,000원으로 하여 제시하 다. 그러나 

행 건물 과세표  실화를 제고하려면 기

가액에 실제건축비 반 율을 높이고 지

역실정을 감안하여 행 시장․군수가 기

가액의 5%(행정자치부：건물시가표 액 

조정기 ) 범 내에서 탄력 으로 용하

도록 하고있는 범 를 확 하여 각 자치단

체장이 자율권을 행 5%에서 30% 범

내로 확 용 하되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

수요에 응하여 합리 인 방법으로 차등 

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종합토지세(토지분)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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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기  가 액(1㎡) 년  비 증가율

1999년 160,000원 -

2000년 165,000원 3.12%

2001년 165,000원 -

2002년 165,000원 -

2003년 170,000원 3.0%

자료：서울시정개발연구원, 지방세건물과세표 제도 개선방안.

〈표-9〉 건물 기 가액 인상율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

여 토지의 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

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한 조세로써 

국의 모든 토지를 원칙 으로 소유자별

로 합산하여 진세율을 용하고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라 과세표 과 세율을 달리 

용하고 있다.

1) 과세표   세율

원칙 으로 종합토지세는 소유자별로 모

든 토지를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지만 이

용형태가 다양한 국의 토지를 획일 으

로 과세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

세 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상, 별도합산

과세 상, 분리과세 상 토지로 하여 3가지

로 나 어 각각 별도의 과세표 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가. 종합합산 과세 상

종합합산 과세 상 토지는 주거용 토지

나 나 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법인소유농

지, 기 면 과공장 용지, 잡종지 등이 

해당된다. 세율은 0.2%～5%를 용한다.

나. 별도합산 과세 상

백화 , 병원, 여 , 일반 포  상가, 

사무실용 빌딩 등 업용 건축물의 부속토

지에 용되고 있다. 세율은 0.3%～2%를 

용한다. 별도합산 과세표 은 소유자별로 

국 합산과세 하되 일정기 의 토지를 별

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  보다는 

일반 으로 세율을 낮게 용하고 있다.

다. 분리과세 상 

논, 밭 등의 자경농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 농업용 토지와 사치성 재산에 해

당하는 골 장, 별장 등이 속하는 토지로서 

종합합산 과세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사용

목 에 따라 높은 세율을 용하거나 낮은 

세율을 용함으로서 토지사용을 규제하거

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한 것으로 분

리과세 상 세율은 0.1%, 0.3%, 5%를 

용한다.  

2) 과세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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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납세인원(천명) 12,694 13,054 13,267 13,309 13,692

 과세표 (10억) 300,812 299,423 307,536 312,223 337,541

 종합토지세 13,465 12,999 13,302 13,649 14,250

 도시계획세  4,385  4,389  4,509 4,680 4,764

 교 육 세  2,536  1,271  2,418 2,522 2,833

 총 세부담(억원) 20,386 18,659 20,229 20,851 21,847

 지가총액(조) 1,694 1,625 1,546 2,841 2,889

 실효세율(%) 0.12 0.11 0.13 0.074 0.076

  주：지가총액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연구소 내부자료, 부과액 기  98년～2001년 지가총액은 

건설교통부 내부자료.

자료：행정자치부｢지방세정연구｣(2002.12) p. 28～40. 404

〈표-10〉 연도별 토지보유에 한 종합토지세 세부담

종합토지세 과세표 의 결정방식은 과세

기 일 재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건설교통부

장 이 결정․고시한 ㎡당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용비율

과 면 을 곱하여 필지당 종합토지세 과세

표 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기 일 재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 연도에 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체할 수 있는 지가를 건

설교통부장 이 제공한 토지가격 기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종합토지세 과세표  결정방식은 〈그림

-3〉과 같다.

종합토지세 과세표  = ㎡당 개별공시지가× 

용비율×면

〈그림-3〉 종합토지세 과세표  결정방식

 

종합토지세 과세표  계산시 ㎡당 개별

공시지가에 용되는 용비율은 공시지가

 몇 %를 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이러한 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 이 

용비율 결정에 한 기 을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기 에 배되지 아니하는 

범 내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칙 으로 용비율은 자치단체별로 하

나의 용비율이 용되어야 하나 토지의 

시가표 액과 개별공시지가의 격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용비율을 고시 할 수 있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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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만원이하 1～5만원 5～10만원 10～100만원 100만원 과

납세인원

(15,276만명)
6,126(40.1%) 6,561(43.0%) 1,275(8.3%) 1,198(7.8%) 116(0.8%)

세     액

(14,512억원)
272(1.9%) 1,450(10%) 899(6.2%) 3,043(20.9%) 8,848(61%)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11〉 세액단계별 분포 황(’02)

도록 하고 있다.

3) 종합토지세 세부담

〈표-10〉연도별 토지보유에 한 종합

토지세 세부담율은 실제 인 종합토지세 

부담수 을 나타내주는 시장가격을 기 으

로 실효세율을 보면 2001년말 기 으로 

0.076%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실효세율이 

낮음으로 인하여 토지 련 조세의 재원조

달기능과 투기억제, 공평과세의 실  등 제

반정책목표를 제약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산 련 조세수입

의 의존도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소득재분배의 진

과 토지보유동기의 억제 등 재산과세의 정

책  기능을 축시키게 된다.

<표-1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세액

단계별로 보았을 때 5만원 이하의 토지보

유세를 내는 납세자는 과세 상자의 

83.1%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들이 내는 재산세액은 토지보유세액 체

의 11.9%에 불과하다. 

Ⅳ. 부동산 보유과세의 공평성과 

과표 실화

부동산 보유과세는 부에 한 조세의 일

종으로서 재산 소유자의 개인  사정이나 

소득의 다소 등에 따른 고려 없이 부과되

는 물세의 일종이다. 이러한 보유세는 토지

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응

능의 원칙과 응익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응능의 원칙이란 조세부담액은 납세자들

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의 수

혜정도와는 계없이 조세부담능력이 큰 

납세자는 많은 세 을 납부하고 담세능력

이 은 납세자는 은 세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응능의 원칙은 수평  

공평과 수직  공평으로 크게 나 어진다. 

수평  공평성은 동일한 납세능력을 지닌 

납세자에게 동일한 세 을 부과하여야 한

다는 원칙이며 수직  공평성은 담세능력

이 높은 자에게는 고율의 세율을 낮은 자

에게는 율의 세율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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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공시지가(조원)

(상승율%)

989 1,024 1,051 987 1,011 1,026 1,063

( - ) (3.5) (2.6) (△6.0) (2.4) (1.3) (3.7)

과표(10억원)

(상승율%)

294,023 299,959 299,355 307,991 312,853 326,955 344,772

( - ) (2.0) (△0.7) (2.7) (1.6) (4.5) (4.5)

용비율% 31.3 30.5 29.2 29.3 32.2 32.4 33.3

인상율： 년도 과표총액과 당해연도 과표총액에 한 비율임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12〉종합토지세의 과표 실화율

것이다.

응익의 원칙은 조세측면 뿐만 아니라 공

공지출까지 고려하여 조세부담과 련해서 

납세자들이 린 혜택에 한 부분을 고려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 으로 

조세 부담과 련해서 이익의 원칙을 용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부동산 보유세에 한 지방세 과세는 응

능의 원칙과 응익의 원칙을 모두 인정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종합토지세와 재산

세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정부로부

터 받는 혜택의 가로 보아 응익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나 우리나라의 경우 건

물에 한 과세는 시가표 액이 국에 걸

쳐 일률 으로 용되고 있어 건물분 재산

세를 지방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 한 이

익과세로 보기는 어렵다. 토지에 한 과세

에 있어서도 응익 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부과하기에는 타당성이 다고 본다.

부동산 보유과세는 소득세의 재분배기능

을 보완하는 세목으로서 요하다고 하겠

다. 왜냐하면 국세  소득세가 진세율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에 어느 정도 효과 인 

면이 있으나 이때에도 미 포착된 소득이

나 탈루소득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실이므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납세자

의 재산의 보유정도가 실질 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동산 재산의 크기

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한편 건물분 재산세와 동일하게 종합토

지세의 가장 큰 문제 은 과세표  실화

율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02

년 과표 실화율은 공시지가 비 국평균 

33.3%로 과표 실화율이 상당히 낮다.

이 게 지나치게 낮은 과표 실화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문제 이 계속 

, 증폭되어 과표의 상승률이 지가상승

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표와 지가의 

괴리는 더욱 차이가 발생하고 한 종합토

지세의 불균형이 더욱 가 되고있다.  

연도별 토지과세표  실화 비율( 국)

에 의하면 토지 보유에 따른 세부담면에 

있어서도 토지를 많이 보유한 계층 는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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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실화율 26%이하 26～28% 29～30% 30～33% 34～36% 36～40% 40% 과

단체수(230) 3 14 65 100 36 9 3

〈표-13〉 기 단체별 과표 실화율 황( 국)

자본이득을 향유한 계층이 부담능력에 상

응하는 조세부담을 수용하지 못하여 조세

부담의 수직  공평을 해하고 있어 조세

의 공평부담원칙을 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의  하나 다른 문제 은 지

역간․필지간에 과표 실화율이 불균형을 

보인다는 이다. 즉 동일한 토지가 자치단

체간 는 필지간 상이한 가격으로 평가되

고 있어 조세부담의 수평  공평을 해하

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 등 7 도

시지역 1.36%, 소도시지역 1.53%, 군지

역 0.49%로서  도시지역이 다소 높게 상승

하 다.  

〈표-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단

체별 과표 실화율에 의한 공시지가 비 

지역간 과표 실화율을 보면 조사된 230

개 자치단체  145개 단체가 과표 실화

율이 30%～40% 사이에 있으나 82개 단체

는 30%미만이며 40%이상인 단체도 3개 

단체로 되어 있다.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과표는 각 자치구

별로 공시지가 용율에 차등을 두고 있어 

과표 실화율에서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

으나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평균 과표 실

화율을 보면 2000년도에 평균 31.6%이며

(내부자료) 자치구별로는 땅값이 비교  비

싼 강남지역에 치한 강남구와 서 구가 

각각 33.7%, 강북에 치한 성북구가 

29.4%, 천구 30.9% 도 구 30.8%로 되

어 있어 강남지역에 있는 자치구의 실화

율이 강북에 치한 자치구의 실화율 보

다 3～4% 높은 수 이며〈표-14〉의 국 

기  단체별 230개 단체수의 과표 실화

율 황과 비교하여도 강남구와 서 구의 

경우 과표 실화율이 상  그룹에 속하고 

있어 과표 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표 실화율은 서울시 자치구의 

강남구와 서 구는 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타지역 보다 보유과세로 인한 수직  

공평에 합한 실정이다.

1. 자치구별 실효세율

부동산보유세의 과세기 은 재산가액으

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재산가액은 시장

가격을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 하

느냐에 있다. 그러나 행 부동산보유세 

과세방법은 재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가격을 용하지 않고 행정당국이 일

정한 산출방식을 정해 과세표 액을 인

으로 결정하고 있어 객 성이 결여되어 

있고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과표결정부터 

세액을 산출하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방식

으로 되어 있어 납세자는 물론 담당공무원

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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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구 실효세율(%) 하 구 실효세율(%)

천구 0.069 서 구 0.035

랑구 0.067 강남구 0.040

구로구 0.062 용산구 0.042

도 구 0.058 송 구 0.044

등포, 동 문구 0.057 강동,마포, 진,종로구 0.045

체평균 0.052

  주: 서울지역 아 트250개 샘  자료, 2000년 5월말 기

자료: 성길자, 「부동산 보유세의 공평성에 한 실증  연구」, 

     서울 시립 학교, 도시과학 학원, 석사학 논문, 2001, 65쪽.

〈표-14〉 자치구 평균 실효세율 황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국내총생산 4,443,665 4,827,442 5,219,592 5,450,130 5,947,645

조세총부담  849,460  942,442 1,135,353 1,224,577 1,285,596

국      세  677,977  756,580   929,347  957,928 1,036,499

지   방  세  171,483  185,862   206,006  266,649   249,097

조세 부담률 19.1% 19.5% 21.8% 22.4% 21.6%

국      세 15.3% 15.7% 17.9% 17.6% 17.4%

지  방  세  3.9%  3.9%   3.9%  4.8%  4.2%

주：2002년도 당 산액 기 , GDP 2002년은 추정치임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산개요｣(2002), 국세통계연보.(2002.12). 76쪽.

〈표-15〉 연도별 조세부담율 분석

(단 ：억원)

다. 따라서 부과세액에 한 민원이 제기되

어도 어디서 오류가 발생하 는지 확인하

기가 쉽지 않다. 한 주택과 건물을 분리

하여 과세하고 있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부분의 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는 더욱 어렵다

서울시 각 자치구간 재산세에 한 과세

물건의 과표와 시장가격을 비한 실효세

율인 과표 실화율｢과세시가표 액÷시장

가격｣을 산출하여 서울시 자치구별로 격차

가 있는지에 한 분석결과 〈표-14〉과 

같다. 이 경우 실효세율이 서울 체평균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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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서울시합계(A+B) 53,325 49,444 55,662 62,041 79,340

부동산 보유세
 6,201

(11.6)

 5,849

(11.8)

 6,017

(10.9)

 6,364

(10.3)

 6,532

(8.2)

부동산 거래세
20,087

(37.7)

14,824

(30.0)

21,736

(39.4)

22,174

(35.7)

27,842

(35.1)

시 세 합 계(A) 45,170 41,788 47,760 53,604 71,086

   취 득 세  8,190  5,711   8,341  8,158 10,447

   등 록 세 11,897  9,113 13,395 14,016 17,395

   기 타 세 25,083 26,964 26,024 31,430 43,244

자치구세 합계(B)  8,155  7,656  7,902  8,437  8,254

   재 산 세  1,685  1,749  1,843  1,980  2,052

   종합토지세  4,516  4,101  4,174  4,384  4,480

   기 타 세  1,954  1,806  1,885  2,073  1,722

주：부동산 보유세(구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동산거래세(시세)：취득세+등록세

자료：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1998～2002)

〈표-16〉 서울시의 지방세 세목별 구성 황

(단 ：억원. %)

0.052  최 0.035～최고 0.069로 실효세율 

비 과표 실화는 서 구, 강남구 지역이 

작아 공평성에서 문제 으로 보이나 이는 

획일 으로 시행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는 기 가액 산정에 한 문제

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공평성에 한 문

제 은 각 자치단체장에게 과세 자주권을 

주어 일정 범  내에서 탄력세율을 확  

용 할 수 있도록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Ⅴ. 보유과세의 정부담율 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GDP기  

조세부담율은 〈표-15〉의 경우와 같다.  

1998～2002년 GDP 기  지방세 부담율은 

약 4～4.5%, 국세의 부담율은 17～18%수

에 있어 지방세가 차지하는 조세부담율

은 상당히 작은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총부담율은 2002년 

21.6%  지방세가 4.2%로서 1999년 주요 

외국의 조세부담율과 비교결과 일본, 미국, 

랑스에 비해 낮은 편이나 국, 독일, 이



20

구   분 ’03년도 ’04 ’05 ’06 ’07 ’08

실화율 28.9% 31.9 34.9 37.9 40.9 43.9

과    표 170천원 198 227 258 293 330

인 상 액 - 28 29 31 35 37

신축비용 589천원 618 649 781 715 751

과    표 170천원 188 206 224 242 260

인 상 액 - 18 18 18 18 18

신축비용 589천원 589 589 589 589 589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17〉 건물과표 실화에 따른 세부담 시뮬 이션 결과

태리 보다 높은 편이다. 외국의 경우 지방

세 조세부담액은 1996년 기 으로 할 때 

일본 7.0%, 미국 9.1%, 국 1.3%, 랑스 

4.9%, 독일 2.7%, 이태리 2.1%로 우리나라

의 경우 지방세 조세부담율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는 부동산의 보유과세 보다는 부동산의 

취득  등록에 한 거래 과세의 비 이 

높아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의 비

은 〈표-16〉서울시의 지방세 세목별 구

성 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1년 서울시 

지방세 세수 7조 9,340억원  자치구세인 

부동산 보유세 비 은 8.2%, 시세에 해당

하는 부동산 거래세 비 은 35.1%로 서울

시에서도 국의 지방세 실태와 마찬가지

로 부동산 거래세 비 이 압도 임을 알 

수 있다.

자치구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인 

자치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합한 세수입이 체 구세 수입을 기

으로 할 때 74～79%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자치구의 경우에 부동산 보유세가 지

방세원의 요한 재원임을 알 수가 있다.

Ⅵ. 부동산 보유과세를 심으로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한 역교부세 도입방안

부동산의 과표 실화를 추진할 때 납세

자의 세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과표 

실화에 따라 자치단체간 보유과세 수입

의 격차로 인하여 자치단체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 질 것으로 상된다.  건물과표 

인상추이  세수추계를 해보면, 2002년도 

신축비용을 기 으로 과표 실화율을 매년 

3%P씩 실화할 경우 신축건물 기 가액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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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2년도 ’03 ’04 ’05 ’06 ’07 ’08

․물가상승 미고려 8,358 8,609 9,522 10,379 11,334 12,240 13,403

  과표 3%P 인상 - (3.0) (13.9) (24.1) (35.6) (46.4) (60.4)

․물가상승 고려(5%) 8,358 8,609 10,029 11,493 13,056 14,832 17,101

  과표 3%P 인상 - (3.0) (20.0) (37.5) (56.2) (77.5) (104.6)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제과 

〈표-18〉 과표 실화에 따른 재산세 세수 추계

(단  : 억원, 증가율 : %)

구    분
서울 강남구 

치동(A)

서울 성동구 

응 동(B)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C)

국세청기 시가 245,000천원 234,500천원 236,000천원

’02 총세액

 - 재산세

 - 종토세

75(100)

44(100)

31(100)

86(100)

63(100)

23(100)

297(100)

260(100)

37(100)

’08 총세액

 - 재산세

 - 종토세

129(172%↑)

77(175%↑)

52(167%↑)

184(214%↑)

146(232%↑)

39(150%↑)

1,093(368%↑)

1,033(397%↑)

63(170%↑)

  주: 신축비용 공시지가 미상승, 토지, 건물 과표 실화율 매년 3%P 인상 가정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과

〈표-19〉국세청기 시가 유사 공동주택의 세부담 추이 비교

은 매년 「18천원/㎡ 인상」하게 된다. 이

때 건물 신축비용 상승률을 매년 5%로 하

여 과표 실화율을 매년 3%P씩 실화 할 

경우 신축건물 기 가액은 매년 「28천

원～37천원/㎡ 인상」하게 된다.

참여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과표

실화를 하여 5년간 매년 3% 포인트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분을 고

려하지 않을 경우 2008년에는 재의 재산

세 수입보다 약 60%가 증가될 수 있을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기 시가가 유사한 공동주택이라

도 건물부분에 한 재산세 비 이 높을수

록, 과표 실화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세

부담을 하게 되어 과세불형평을 야기하게

된다. 한 매년 토지・건물과표의 실화

(매년 토지 3%P, 건물3%P 실화)를 추

진하게 되면 시가 비 재산세 부담 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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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어 지역간 

보유과세 불형평을 가 하게 된다. 이는 상

으로 새로운 건물이거나 연면 이 큰 

건물일수록 건물과표가 토지과표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산정되며,  재산세 세율이 

종합토지세 세율보다 높아서 동일 토지소

유자와 건물소유자와 비교할 때 상 으

로 건물소유자의 세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건물과표를 매년 3%P씩 인상 조정할 경

우 세부담이 증하게 되며, 실제 물가상승

을 고려하여 실화 추진시 인상폭이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세율구조체계의 합리  

개편이 없는 한 과표 실화 추진이 한계를 

가지게 된다. 

한편, 토지 과표 실화 추진에 따른 세부

담 시뮬 이션 결과에 의하면, 2002 종합

토지세 납세자  세부담 유율은 체 

납세자 15,276천명의 98%(14,977천명)를 

개인이 차지하는 반면 세액은 54%(7,832억

원)를 부담하며, 나머지 2%의 법인(299천

명)이 체세액의 46%(6,680억원)을 유

하게 된다.

지가를 반 하여 과표를 매년 3%P 인상

시는 격한 세부담 증가로 사회․정치  

부담이 되며, 고액납세자는 공공법인, 은행, 

기업이 차지하며 격한 과표 실화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세 가 

등 부작용도 상된다. 한편 세부담의 격

한 상승요인은 지가의 상승정도에 따라 달

라질 수도 있으나 격한 진세율체계와 

인별합산에 의한 과표의 상승도 작용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 도입 후 재까지 변함 

없는 세율체계의 합리  조정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한 응책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즉 부동산 과표 실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이기 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역교부

세의 도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에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역교부세를 도입 할 경우에 있어서 역교부

 재원  배분기  설정,  그리고 역교부

세 도입에 따른 공동재원 리체계 구축 

등에 한 논의가 이 될 것이다.

먼  역교부세의 재원  배분기 을 어

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해서는 여기에서

는 안을 정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의 인구 1인당 부동산 보유과

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을 계산

하여 각 자치단체의 인구로 곱하여 각 자

치단체가 지니고 있어야 할 평균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

을 산출한다. 그 산출된 평균 부동산 보유

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과 

실의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

입+재산세수입)의 차액을 도출하여 그 

과액의 일정비율은 교부세로 빈곤한 자치

단체에 역교부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부동산 보유과세수

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을 징수, 확

보한다 하더라도 1인당 부동산 보유과세수

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에 기 한 

자치단체 총인구의 평균 부동산 보유과세

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을 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역교부세가 산출되어 교

부된다는 사실이다.

  지방의 자주  세수증 의 한계와 개선과제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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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으로는 과 부동산 보유과

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에 재정

자립도비율을 용하여 산출하는 자립도비

율 역교부세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  체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

세수입)을 놓고  인구 1인당 부동산 보유

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 액을 

산출한다. 1인당 과세수액을 다음 각 자

치단체의 인구수에 용하여 인구 1인당 

기  자치단체의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

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을 산출한다. 그

리하여 이 가상 인 인구 1 인당 기  해

당지역단체의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

지세수입+재산세수입)을 실의 징수된 부

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

수입)을 비교하여 자보다 많으면 이를 

인구수 기  부동산 보유과세수입(종합토

지세수입+재산세수입)의 과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교부세는 자립도가 100%를 

과하는 비율을 인구비율 과 부동산 보유

과세수입(종합토지세수입+재산세수입)에 

용하여 즉 후자에 자립도 과비율을 곱한 

액수를 역교부세 액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

다. 

Ⅶ. 맺음말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최근 일

부 지역에서의 부동산의 가격이 격히 상

승하면서 다시 요한 논란의 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을 심으로 한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납세자들의 조세부담 증가

와 한 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와 련하여서는 세부담의 형평성 문

제, 부(富)의 재분배 문제와 한 계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보유과세를 

표하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

지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수입의 

요한 원천으로써 지방재정과도 한 

계가 있다.

보유과세의 과표 실화 문제는 다양한 

에서 논의 될 수 있으나 본 에서는 

부동산 보유과세 상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심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문제의 에서 다루

었다.

그런데 재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

상인 건물과 종합토지세의 과세 상인 토

지에  한 과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

되지 못하고 시가에 비하여 과세표 은 

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재산(부동산)소유 

계층이 상  우 되고 있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의 보완세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

을 강화하기 하여 과표 실화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 을 시정하고 나아가 부동

산 투기심리 억제효과를 거양하는데 그 의

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세 과표 실화를 

격히 추진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증하

여 1,000만명이 넘는 납세자의 조세 항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에 한 

과세불형평을 더욱 심화시켜 지역간 과세

불형평(  : 강남․북 재산세 5.5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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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율구조체계  재

산세제 반 인 틀을 합리 으로 개편․

병행하면서 정한 세부담이 될 수 있도록 

단계  과표 실화 추진이 필요하다.

한 지방자치제를 성공시키기 하여 

지방재정의 건 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의 확충이 으로 요구되고 있으

나 지방세의 요한 재원인 부동산의 과세

표 이 비 실 으로 무 낮게 평가되어

있어 보유세로 부터의 지방세 수입이 작아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한 지방재정재원 

조달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

가 되고 있다. 

기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재산세․종

합토지세를 심으로 한 보유과세의 강화 

방안은 실 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권이 앙정부 

는 역자치단체장에게 편 되어 있는 상

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003년 기  국세와 지방세의 비 은 약 

79% : 2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며 각종 세제가 앙정부 심으로 되어있

고 이 가운데 지방세  서울시  역시 

시세 비 이 8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서는 각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유과세

의 강화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반 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

방재정 확충방안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즉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을 

통하여 지방세 비 의 증가를 통한 방안이

고, 다른 하나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의 

과표와 세율을 통한 자주권  자율권을 

통한 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의 확충이 있을 

수 있으나 실 으로는 신세원의 발굴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 등의 경우에는 

각 주 는 지방정부별로 다양한 세목과 

세율을 가지고 자치지역 주민을 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세원확보를 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민주 인 지방자치 

활성화를 해서는 과세표   탄력세율 

결정권, 기 가액 결정  산정방식에 하

여 각 자치단체장에게 과세자율권  자주

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앙정부 는 

도․ 역시로부터 진 으로 시․구 자치

단체장에게 이 하여야 하며,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과세표 의 실화로 자주  

지방세수입의 증 를 통하여 민주 인 지

방자치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 재산세․종합토지세인 보유과세의 

문제 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   탄력

세율 결정권을 확 부여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해 

인 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는 방식에 의

한 건물분 재산세 과세표   탄력세율을 

각 자치단체장이 탄력 으로 확 ․운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 인 자율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장에게 기 가액 결정  

산정방법에 한 과세자주권을 부여하여

야 한다. 건물과표 결정과정이 형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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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

서는 의견청취와 취합이 다소 형식 인 

과정에 불과하고 기 가액 산정방법이 행

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어 지방자

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약하고 있으므

로 기 가액 결정을 각 자치단체의 장에

게 부여하여 자치구별로 기 가액을 용

할 수 있도록 과세자주권을 자치단체장에

게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재산세를 비롯한 보

유과세의 일정분을 국세로 환하자는 논

의가 있으나, 이는 과세객체의 이동성이 높

은 조세는 국세로 합하며, 과세 상이 이

동성이 고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하는 것

이 지방세로 합하다는 ‘지방세원의 정착

성의 원칙’에도 배되고 지방자치제의 기

본정신에 어 나는 견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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